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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규칙� � 제3112호

경상북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황 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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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도움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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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원내용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1,0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

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제4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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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도지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

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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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

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

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

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9 -



제7020호 경  상  북  도  보 2026. 4. 2(목)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제8조제5호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

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징계(부가금)의결,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

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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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원의 취소 등

제15조(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등의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

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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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

원이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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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담 당 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

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

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

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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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담 당 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

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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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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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 � 제2026-122호

지방하천 송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송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변경) 목적

   영양군에서 추진 중인 ｢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부 구간

(No.0+000~No.0+771)의 계획 하폭, 개수 계획을 변경 반영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방안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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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변경)

하천

명칭

주요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m3/s)

계획홍수량

(m3/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송하천 0+000 종점 260 260 260 260 185.20 186.25 58 58

1+300 광곡천(소) 합류후 260 260 260 260 193.31 193.31 30 30

1+300 광곡천(소) 합류전 205 205 205 205 193.31 193.31 30 30

2+241 옥계1낙차공 지점 205 205 205 205 199.37 199.37 32 32

3+925
버그덤천(소) 

합류후
200 200 200 200 212.61 212.61 24 24

3+925
버그덤천(소) 

합류전
190 190 190 190 212.61 212.61 24 24

4+800
소지곡천(소) 

합류후
175 175 175 175 220.94 220.94 20 20

4+800
소지곡천(소) 

합류전
165 165 165 165 220.94 220.94 20 20

5+500 삼막천(소) 합류후 155 155 155 155 227.28 227.28 20 20

5+500 삼막천(소) 합류전 120 120 120 120 227.28 227.28 20 20

5+700
오도곡천(소) 

합류후
120 120 120 120 228.94 228.94 18 18

5+700
오도곡천(소) 

합류전
85 85 85 85 228.94 228.94 18 18

7+184 시점 60 60 60 60 255.58 255.58 10 10

� *� 변경구간:� No.0+000~No.0+771� (계획�하폭,� 제방�정비계획�변경)�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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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류하천 화매천 기점 홍수위 반영(증 1.05m)

   - 옥계보축1지구→원리1지구(축제), 옥계보축2지구→원리2지구(축제) 계획 변경

   - No.0+351 원리1배수암거 신설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변경없음)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영양군(건설안전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열람장소

� � � �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054-880-4068),� 영양군�건설안전과(☎054-680-6730)

2.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변경)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적(m2)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기 점 종 점
거리

(km)
당초 변경

송하천
지방

하천

경북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461-1번지선

경북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화매천(지방) 

합류점

7.18 271,009
272,244

(증 1,235)

․결 정 일: 고시일

․결정사유: 하천기본

  계획(일부변경)

� � ※� 변경� 내용:� No.0+100~No.0+600� 영양군�석보면�원리리� 393번지�외� 21필지� � �

� � � � � � � � � � � � � � � 하천구역�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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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등(변경)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는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영양군(건설안전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열람장소�비치)

� � � � � � �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 � � (열람장소�비치)

� ※� 열람장소

� � � �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054-880-4068),� 영양군�건설안전과(☎054-680-6730)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
에서�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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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 � 제2026–12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제5단지) A10BL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광에이엠씨(대표 김진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 10층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제5단지) A10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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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변경내용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공동주택

(아파트)

◦ 대지면적 : 141,554.30㎡

◦ 건축면적 : 21,786.9801㎡

◦ 연 면 적 : 415,538.9036㎡ 

◦ 총세대수 : 2,740세대

◦ 지하4층/지상26층, 31개동

주요

변경

내용

◦ 외부계단#2, 주출입구 램프 위치 이동 및 파일기초 변경

◦ 어린이집-1 파일기초 변경

◦ 외부계단#5, #6 계단실, 단위세대 최하층바닥(간접→직접) 단열재 변경

◦ 램프#2, #3, 주민공동시설 비상차량 램프 일부 슬래브 변경(크랙발생 우려)

◦ 지하주차장 내외부 램프 상방향 구간 슬래브 하부 무근콘크리트 적용

◦ 엘리베이터 스위치 위치 이동(점형블록 포함) 및 출입구 오픈 규격 변동

◦ 엘리베이터 기계실 높이 조정 및 바닥 변경(엘리베이터 속도에 맞춤)

◦ 단위세대 욕실 벽체 방수 한계 조정(액체방수→액체+도막방수)

◦ 단위세대 주방발코니 터닝도어 문짝 재질 

변경(로이복층유리→단열차음판넬)

◦ 벽체 전이 없는 구간 일반보 적용 및 일부 전이보 배관 간섭으로 보춤 조정

◦ 일부 토압벽 적용 구간 추가 및 토압벽 두께 변경

◦ 옥탑 파라펫 높이 변경(300mm→400mm, 배근 상세도 추가)

◦ 전체적 일람, 형별성능내역과 건축평면, 구조평면 상이한 부분 오기 수정 등

5. 사업기간 : 2022. 07. ∼ 2027. 6.

6. 시 공 자 : ㈜대광건영(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

7.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가.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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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 � 제2026-12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항만법」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ㆍ성  명 : 영덕군수

   ㆍ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강구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유지·보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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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내 수역

4. 사업의 목적

   ㆍ강구항의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준설공사 시행

5. 사업의 명칭 : 연안항(강구항) 준설공사

6. 사업의 개요 

   ㆍ유지준설 A=4,761㎡(V=7,952㎥)

7.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8. 총사업비 : 197백만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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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상 북 도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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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고� � 제2026-65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업 체 명 : ㈜에스비씨글로벌

2. 대 표 자 : 최원기

3. 소 재 지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680

4. 전화번호 : 053-356-3008

5. 등록번호 : 제32호

6. 등록일자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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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고� � 제2026-658호

2026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발 공고

  도내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생활 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개요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개요

     관련규정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 선발인원 : 고등학생 00여명 및 대학생 00여명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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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생 : 연 70만원(생활비)

      • 대 학 생 : 연 250만원(등록금 150만원, 생활비 100만원)

        - 등록금 : 타 장학금 제외 실 납부액 지원 (한도 150만원)

        - 생활비 : 등록금 전액 장학생도 지원 가능

     선발방법 : 학자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

     지급시기 : 6월말, 9월말 2회 분할 지급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및 분할 지급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직장(경상북도 

      내에 위치해야 함)에서 12개월 이상 재직자)로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90% 이하인 자

   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①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0% 기준(통계청 고시)

� � � � � � � � � � � � � (단위� :� 원)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금액 5,279,643 7,351,586 7,921,982 8,39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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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구원수는 미성년자 자녀(학업상의 이유로 독립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를 

포함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공간에 거주하는 인원을 말하며, 

소득 합산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근로자 본인와 성인 가구원(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에 한함.

    ③ 성인 가구원(1963. 1. 1. 이후부터 2007. 12. 31.이전 출생자까지)은 기본적

으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성인자녀의 경우 대학(원) 재학 

증명서, 병역이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시 소득없음으로 간주함. 

(미제출시 가구원수에서 제외)

  신청제외자

   도내 근로자의 자녀가 추천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기 수혜자(최근 3년 연속)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

   근로자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

   (단, 관공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하며, 동 기관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은 신청 가능)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근로자"란「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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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신청을 제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기준

   선정방법 :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등 타기관 장학금 수혜자는 학기 등록금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액(등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생활비는 다른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우선순위 기준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정

    ① 당해연도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 근로자·사용자

       (단, 1회에 한함)

    ② 산불, 태풍, 홍수 등 각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근로자 

   예산 범위 내 선정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아래 우선순위 선정  

    1순위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금액이 적은 근로자

    2순위 재직기간이 긴 근로자

� ※� 직전� 연도� 학자금� 신청� 근로자� 중에� 고의로� 제출서류를� 누락시키고,�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 장학금� 수혜� 여부가� 추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학자금� 선정에서� 배제� 및� 후순

위에�배정할�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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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피한�사유로�지원받은�학자금을�반환하려고�할� 때,� 전액�반납만�허용

� � � � (일부�반납� 불가)

� ※� 제출된�서류는�반환되지�않음�

 선정자 발표

   심의위원회 개최 후 선정자에 한하여 문자 발송, 선정자 명단 게시 (한국노총 

경북본부 홈페이지)

3. 신청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신청   

    1. 학자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서식 2)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1부(서식 3)

    4. 소득 증빙서류(신청 근로자와 등본상 성인 가구원은 필히 제출)

      4-1. 신청 근로자의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체 1부(인적공제 포함)

� � � � ※� 배우자나�자녀가�기본공제대상자일�경우는�배우자나�자녀의�소득증빙서류�제출�불필요� �

� � � � � � <단,� 그� 외의�경우(만� 19세� 이상� 65세�미만� 성인� 가구원)에는�필히�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성인 가구원(배우자 등)이 

     ◦ 소득 있는 근로자일 경우 :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 2024년 소득금액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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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서류 1부

     (단, 성인자녀가 군인일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1부,

     성인자녀가 대학(원)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1부 제출 시 소득없음으로 간주함)

� � � � ※� 신고� 의무에�상관없이�발생한�모든� 소득(연금소득,� 임대소득,� 비과세소득�등)에

� � � � � � � 대한� 서류를�제출하여야�함

� � � � � � -� 근로자�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뒷자리까지�표시)

� � �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 ⑧� 및� 동법� 시행령�제35조의3� 1항

� � � � � � -� 근로자�가족관계증명서� 1부(근로자와�신청학생이�주민등록상�세대를�달리�하는�경우�제출)

� � � � � � -� 재학증명서(학생)� 1부

� � � � � � -� 재직증명서(근로자)� � 1부

� � � � � � -� 등록금�납부� 영수증(대학생에�한함,� 당해년도)� 사본� 1부

� � � � � � -� 통장사본(학생�또는�부모계좌)� 1부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기망으로 학자금을 수령한 근로자는「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환수조치하고, 동법 제35조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 학자금�지원대상자에�한하여� 2학기�추가서류�제출(9월�중�안내)

� � � � � -� 재학증명서(학생)� � 1부

� � � � � -� 등록금�납부�영수증(대학생에�한함)� 사본� 1부

� ※� 필요시�추가서류�요청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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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6. 4. 1.(수) ~ 4. 30.(목) 

     접 수 처

      •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 (접 수 처)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재로 397 전화번호) 053-952-1236

      • 도내 시․군 기업․노동업무 담당부서(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송부 또는 접수처 방문 제출 

� � � ※� 근무지와�거주지가�다를�경우�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시군에�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함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270-2184 의성군 경제투자과 830-6617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760-2581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870-6232

김천시 투자유치과 420-6639 영양군 농촌경제과 680-6323

안동시 투자유치과 840-5015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341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04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370-2232

영주시 기업지원실 639-6112 고령군 투자유치과 950-6572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235 성주군 기업경제과 930-6433

상주시 투자경제과 537-7412 칠곡군 투자유치과 979-6533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167 예천군 지역경제과 650-6231

경산시 기업정책과
(053)

810-5157
봉화군 총무과 679-6592

울진군 경제교통과 789-6773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790-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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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신청서식 등

    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gb.inochong.org/) 

      공지사항란에 공고문 게시(신청서식 포함)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s://www.gb.go.kr/) 알림마당 및 고시/공고란에 

공고문 게시(신청서식 포함)

    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문 게시(신청서식 포함)

  기타 문의사항 

    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사무국(053-952-1236)에 문의

     각종 소득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세무서,행정

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등

     군인증명서류 중 병적증명서는 ‘정부24’사이트에서, 입영사실확인서는 

‘병무청’에서 발급 가능

     가구원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와 신청학생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근로자의 등본상에 기재된 65세 이상 가구원은 별도의 소득증빙자료 없이 

가구원으로 인정함

    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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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학 자 금 지 급 신 청 서

* 학  생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 연락처

소  속
학  교

              고등학교         학년       반

              대학(교)          학과       학년

* 근  로  자  인  적  사  항
학생과의관계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입사일자 업체 소재지

주   소 근로자연락처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

* 가 족 사 항 (등본상 가구원 위주로 작성, 성인 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 혹은 소득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제출시, 가구원수에서 윈칙적으로 제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예외적으로 인정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직장명

배우자

자

자

자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근로자         (서명)

2026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① 근로자 및 소득있는 성인 가구원(배우자 등)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성인 가구원(배우자 등)이 사업소득 있을 시 소득금액증명 1부)
 ② 성인 가구원(배우자 등)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1부
 ③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근로자와 신청학생이 떨어져 살 경우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④ 재학증명서(학생) 1부 
 ⑤ 재직증명서(근로자) 1부
 ⑥ 등록금 납부 영수증(대학생에 한함, 당해년도) 사본 1부
 ⑦ 통장사본(학생 또는 부모계좌)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1부
※ 신청 근로자 연락처로 선정자 안내가 되오니 연락처는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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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귀하의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자금 지급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교,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3년 동안 위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

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근로자 자녀 

학자금 신청‧선발‧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  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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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자로서 아래 사유로 인해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을 비롯한 타 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

받은 학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학자금 반환 요구 시 지체 

없이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 학자금을 지원받음으로서 국가 장학금 등 타 장학금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해당 연도 국가 장학금 등 다른 학자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기 지원 받은 학자금 및 장학금을 반환할 의

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2. 본인은 학교에서 제적․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학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한 경우 등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학자

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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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고� � 제2026–662호

2026년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공고

  「경상북도 에너지조례」제1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공고 제2026-236호)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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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5. 4. 1.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사업규모 : 402백만원(도비)  ※ 시군별 지원금 별도

 ㅇ 사업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도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설치

3. 지원대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완료한 경상북도 소재 주택 

  ② 태양광 설비설치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참여기업이 시공

하고, 상기 ①번 항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함

� �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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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접수

  ㅇ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nr.energy.or.kr/home)

진행내용
기  간

1차(선착순) 2차(선착순)

신청자 - 참여기업 계약체결(신청대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3.18(수)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 4.14(화) 4.15(수)

제출완료 시 진행상태 접수완료 접수완료

에너지원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태양광(단독주1)·공동)

서류 보완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 주1)� 태양광� 배분물량은� 업체당� 8건� 배정,� 2차(태양광� 선착순)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한�

건만�인정하며,� 사업취소/포기�발생� 시� 해당�물량� 보전� 불가

� � � ㅇ� 그� 외� 자세한�사항은�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기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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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 

ㅇ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 � � (단위� :� 천원)

에너지원 구분

설비가격

(육지)

(VAT포함)

설비가격

(도서)

(VAT포함)

지원단가

(육지)

지원단가

(도서)

국비

(VAT제외)

지방비

(VAT포함)

국비

(VAT제외)

지방비

(VAT포함)

태양광 주택
3.0㎾

이하
저탄소모듈 1,513 1,740 550 464 632 533

태양열

주택
14.0㎡

이하

10.0MJ

/m2·day초과
1,420 1,633 710 355 816 408

7.5MJ

/m2·day초과~

10.0MJ

/m2·day이하

1,420 1,633 646 355 742 408

주택

14.0㎡

초과

~20㎡

이하

10.0MJ

/m2·day초과
1,225 1,409 613 306 704 352

7.5MJ/

m2·day초과~

10.0MJ/

m2·day이하

1,225 1,409 557 306 640 352

주택
자연순환식온수기

(6.0㎡급/대)
7,860 9,038 3,930 2,135 4,519 2,456

지열
수직

밀폐형
17.5㎾이하 1,620 1,863 737 518 846 596

※�지방비�분담� 비율�道 예산�편성�기준� 3� :� 7�

6.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 시군 담당부서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시스템에 접수된 신청서 

접수·사업선정·승인(1차 배분건) 및 지방비(도비+시군비)를 일괄 지급하므로, 

해당 시군 에너지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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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시군별 세부시행 공고, 기후

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236호「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관련 문의처

   ㅇ 국비 보조금 관련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773

   ㅇ 지방보조금 관련 문의처

     - 세부 지방비 지원 및 재량사항 관련 : 해당 시군 담당부서(붙임 참고)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054-880-7645)

붙임� :� 담당부서�연락처� 1부.

- 43 -



제7020호 경  상  북  도  보 2026. 4. 2(목)

붙임  담당부서 연락처

※�세부�지방비�지원은�소재지�시군으로�전화하시기�바랍니다.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 054-880-7645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 054-270-3395

경주시 신성장산업과 054-760-2761

김천시 기후에너지과 054-420-6286

안동시 지역경제과 054-840-5305

구미시 전략산업과 054-480-6197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32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463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054-537-7388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245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9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458

영양군 영양양수발전건립추진단 054-680-6153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7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054-370-6275

고령군 지역경제실 054-950-6582

성주군 경제교통과 054-930-6705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8

예천군 지역경제과 054-650-6238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35

울진군 원전에너지과 054-789-6462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054-790-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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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고� � 제2026-663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 록 번 호 소 재 지 등록일

주식회사 

디엔디코퍼레이션

(김희라)

일반측량

(547-81-03179)
04-005927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108번길 

23(휴천동)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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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고� � 제2026-664호

기본측량 실시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정밀도로지도 제작 및 갱신 용역』사업의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

경 상 북 도 지 사

- 아     래 -

1. 측량의 종류 : 기본측량

2. 측량의 목적 : 정밀도로지도 제작‧갱신

3. 측량의 실시기간 : 2026. 3. ～ 2026. 12.

4. 측량의 실시지역 : 경상북도 일원

5. 기타사항 : 관련사업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031-210-2678)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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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군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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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고시� � 제2026–42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김천시 문당동 213-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2.

김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천시 문당동 213-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어울림한마당(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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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체육시설 : A= 34,219㎡(어울림한마당(제2스포츠타운)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천시장(스포츠산업과)

  ◦ 주 소 : 김천시 운동장길 1, 실내수영장 2층 (삼락동)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7. 12. 31. 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조서와 같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스포츠산업과(☎054-42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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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공고� � 제2026-786호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수변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고시 제2026-97호(2026.3.26.)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관내 남후면 단호리 76-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수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안  동  시  장

1.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수변공원) 실시계획인가 사유

   ◦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를 위한 관리동 신설, 이용객들의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유희시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76-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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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사업

   ◦ 명 칭 :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시설 개선 사업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공원결정면적 : 29,231㎡

    2) 금회시행면적 : 29,231㎡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물 (㎡)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29,231 100.0 5 828 828

시설면적 합계 10,746 36.8 5 828 828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소계 5,716 19.6

도로 3,883 13.3

광장 1,833 6.3

휴양시설 1,815 6.2

유희시설 1,263 4.3

운동시설 - -

조경시설 - -

편익시설 1,428 4.9 2 304 304

관리시설 524 1.8 3 524 524

녹지 및 기타 18,485 63.2

공원 시설율

(법정60%이하)
변경 10,746 / 29,231 x 100 = 36.8%

공원 건폐율

(법정60%이하)
변경 828.0 / 29,231 x 100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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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부 공사계획

      가) 철 거 공 : 무근콘크리트 깨기 57㎥, 콘크리트포장깨기 129㎥, 아스팔트

포장깨기 5㎥, 보도블록걷기 1,545㎡, 잔디블록걷기 1,052㎡, 

경계석철거 478m, 난간철거 141m, 포장절단 30m

      나) 토    공 : 흙깍기 791㎥, 흙쌓기 1,475㎥, 터파기 2,131㎥, 되메우기 

761㎥, 사토 394㎥

      다) 관 로 공 : 집수정 13개소, 빗물받이 6개소, 오수받이 1개소, 배수관로 

165m, 오수관로 3m,경관석 5개소, 수목표찰 233개, 하천

점용안내판 1개소, 흄관유공관 1개소, 가데나호스롤 4개

      라) 시설물공 : 경관옹벽 3개소, 콘크리트옹벽 2개소, 계단 2개소, 기계실 1개소

      마) 포 장 공 : 고무칩포장 504㎡, 블록포장 550㎡, 흙콘크리트포장 1,610㎡, 

소석포장 387㎡, 아스콘포장 629㎡,L형측구 109m, 과속방지턱 

1개소, 경계석 877m, 경계엣지 132m, 거푸집 30.7㎡, 주차

도색 307m

      바) 설 비 공 : 설비공사 1식(조합놀이대1개소, 단품 3종, 워터드롭 1개소, 

복합여과기 1개소, 2차급수설비 1식), 배수 및 기타설비공사

(상수인입, 내부배관 등)

      사) 식 재 공 : 소나무이식 3주, 느티나무이식 6주, 배롱나무이식 10주, 

산수유이식 2주, 은행나무이식 5주,이팝나무이식 11주, 청단풍

이식 3주, 칠엽수이식 2주, 관목이식 400주, 잔디 1,342㎡

      아) 부 대 공 : 중기운반 1식, 공사설명판, 가설사무소, 품실관리비, 하차비 

외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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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동시장

   ◦ 주 소 :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6. 사업의 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 12. 31.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구분

합 계　 29,231 29,231

1 남후면 단호리 71-1 전 619 619 안동시 공유지

2 남후면 단호리 71-2 답 1,076 1,076 안동시 공유지

3 남후면 단호리 71-3 답 198 198 안동시 공유지

4 남후면 단호리 71-10 도 523 523 안동시 공유지

5 남후면 단호리 71-12 답 882 882 안동시 공유지

6 남후면 단호리 72 대 522 522 안동시 공유지

7 남후면 단호리 73-1 임 298 298 안동시 공유지

8 남후면 단호리 73-2 전 1,289 1,289 안동시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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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구분

9 남후면 단호리 73-3 답 691 691 안동시 공유지

10 남후면 단호리 73-4 대 403 403 안동시 공유지

11 남후면 단호리 74 전 390 390 안동시 공유지

12 남후면 단호리 75 전 188 188 안동시 공유지

13 남후면 단호리 76-1 전 681 681 안동시 공유지

14 남후면 단호리 76-2 구 443 443 안동시 공유지

15 남후면 단호리 76-3 대 452 452 안동시 공유지

16 남후면 단호리 76-4 전 1,072 1,072 안동시 공유지

17 남후면 단호리 77-1 답 2,182 2,182 안동시 공유지

18 남후면 단호리 77-3 전 400 400 안동시 공유지

19 남후면 단호리 77-4 구 161 161 안동시 공유지

20 남후면 단호리 78-4 전 446 446 안동시 공유지

21 남후면 단호리 78-5 구 17 17 안동시 공유지

22 남후면 단호리 80 묘 5,910 5,910 안동시 공유지

23 남후면 단호리 81 전 645 645 안동시 공유지

24 남후면 단호리 82 묘 311 311 안동시 공유지

25 남후면 단호리 83 전 625 625 안동시 공유지

26 남후면 단호리 84-2 전 604 604 안동시 공유지

27 남후면 단호리 86 전 1,831 1,831 안동시 공유지

28 남후면 단호리 87-2 전 179 179 안동시 공유지

29 남후면 단호리 1296-3 도 593 593 안동시 공유지

30 남후면 단호리 산1-3 임 1,772 1,772 안동시 공유지

31 남후면 단호리 산2-2 임 3,838 3,838 안동시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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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람장소, 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람장소 : 안동시 공원녹지과(☎054-840-5365)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9.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공원녹지과(☎054-840-5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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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공고� � 제2026-727호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자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자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의 사전 열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2일

경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산시 자인면 일언리 5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로

   ◦ 명  칭 : 소로2-자21호선

� � � � ※� 자인� 일언리�마을안길�도로개설(소로2-자21호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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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규모(변경없음)  

   ◦ 시설결정면적 : L=320.0m, B=8.0m,

   ◦ 시설시행면적 : L=320.0m, B=8.0m,

4. 사업기간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8년 12월 31일까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경산시장

   ◦ 주  소 : 경산시 남매로 159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사업기간 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붙임

8. 열람 및 의견청취 장소 : 경산시청 도시과, 도로철도과

9.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6.04.02. ~ 2026.04.16.(도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810-5522) 및 도로철도과

(☎810-6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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